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기관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결제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PG(Payment Gateway)와 VAN(Value-Added Network) 모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를 결제하는 결제방식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느 한쪽의 결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이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신고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도 결제방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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